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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펴보는 수술실 CCTV*

조성준1

요약 

수술실에서 연이어 일어난 비윤리적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감시가 필요하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수술실 내부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

정이 이루어졌다(<부록 1>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의 근거는 명확하다. 

수술실의 일탈 행위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이를 방지할 대책으로 CCTV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일으킨 대중의 분노는 엄청난 것이어서 여론을 돌이

켜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었다. 수술실 CCTV는 ‘의사들의 도덕성에 가해진 사회적 메스’

였다. 이미 법률안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 첫째, 감시와 관련된 인권의 영

역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1) 노동감시와 직업수행의 자유, 2) 프라이버시,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이 그것이다. 수술실의 감시 카메라는 불법적 행위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의료

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감시에 의한 시민 보호와 인권 침해’,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

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둘째, 영상정보관리의 한계와 위험성이다. 시행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법안

의 시행령, 규칙을 세밀히 다듬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 의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다.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논의되지 않은 복잡한 사안들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

적 요인이기도 하다. 수술실 CCTV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이상의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색인어

수술실, CCTV, 대리수술, 환자 안전,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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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일어난 故 권대희 군의 사망 사건(이하 권대희 사

건)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시민들은 경악했

다. 수술 도중 담당의는 자리를 떠났으며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간호조무

사는 태연히 화장을 고쳤고 과다출혈로 위급해진 

환자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이송되었

는데 그 전 과정이 CCTV를 통해 생생히 공개되

었다.1) 그보다 앞선 2014년 성형외과 수술실에

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촬영된 생일파티 기

념사진을 한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웹과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일반적인 생각

과는 달리 의료인들이 진지한 자세로 환자를 대하

고 수술에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술실과 의

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2) 비슷한 시기에 

2016년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신생아 낙

상사고를 의료진3)과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사실이 2019년 4월 제보에 의해 알려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환자단체는 CCTV가 있었다면 

이러한 담합과 은폐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주장하

며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4)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에 힘이 실렸고 과거에 폐기되었

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부록 2>. 이

후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리고 방송

과 언론 지상을 통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졌다. 찬

성의 근거는 명확하다.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일

탈 행위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

고 이를 방지할 대책이 시급한 상태로 CCTV 외

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찬반 논쟁이 한창

이던 2021년 5월 인천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

에서 벌어진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사건이 보도되

었다. 행정직원, 의료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

술이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이 알려

지며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5) 결국 의사들이 제

시한 CCTV 반대의 주장과 논리는 여론을 돌리는 

데 실패하였고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

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9월 2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1].
뒤돌아보면 수술실에서 벌어진 비윤리적 의료

1)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씨를	통해	2016년	12월	27일	처음	공개된	CCTV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뉴스를	만들어	냈다.	이후	권대희	씨의	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각종	언론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법안	통과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항을	담고	있는	의료법	38조2는	속칭	‘권대희	법’이라고	불리게	된다.	

2)	 이	사건은	중국	산시성의	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수술	중	단체촬영에	관한	가십성	기사가	나온	직후	연이어	보도되었는데	기사의	자극적인	

사진들이	널리	퍼지면서	강남의	공장식	성형외과	병원의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벌어진	권대희	사건과	연결된다.	국민일보.	

[단독]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	중	생일파티’	-	수술대에	환자	누워있는데	케이크	들고	다니며	장난질	…	의사는	제지	않고	쳐다보기만.	

2014.	12.	29.	

3)	 본문에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의사,	의료인,	의료계,	의료진,	병원	측’	등을	혼용하였는데	CCTV	설치와	연결된	사건의	주체는	대부분	

의사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경우	등도	있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용어를	선택하였다.

4)	 분만	중	신생아	낙상보다도	여러	의료진과	병원이	은폐한	사실로	인하여	관여한	모든	의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다.	

한겨레.	[단독]	분당차병원,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숨진	의료과실	3년간	은폐.	2019.	4.	14.		

5)	 이	사건은	무자격자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충격적이다.	영상만	보더라도	오래된	관행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역시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알려졌다.	의사를	포함하여	관계자	모두	구속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감형되는	등	처벌의	수위도	논란이	되고있다.	MBC	뉴스.	[단독]	수술칼	든	원무과장	…	영상에	고스란히	찍힌	‘대리수술’.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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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한국 사회에 준 충격과 불신은 엄청난 것

이어서 시민의 분노와 여론을 돌이켜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었다[2]. 공청회와 언론을 통

한 찬반 논쟁은 결과적으로 입법을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며 의사단체는 그저 CCTV의 부작

용에 대해 경고할 기회를 갖는데 그쳤다.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는 현재로선 의료계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수술실의 의료행

위는 감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

술실 CCTV는 ‘의사들의 도덕성에 가해진 사회적 

메스’이며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업성이 의사 사

회에 깊이 스며있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미 설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수술실 CCTV의 적절

성 문제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수술실

의 영상 관리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하위법

령을 준비해야 하는 2022년 현재 시점에서 특히 

필요하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에는 

카메라의 설치와 영상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이 작업이 세밀히 이루어져야 영

상감시로 비롯되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향후 진료 공

간에 대한 영상감시는 수술실을 넘어 병원의 여러 

장소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미 감시를 둘러싼 갈

등과 충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제기된 수술실 CCTV의 우려되는 지

점과 근거들을 현장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살펴보

려 한다.

II. 본론

1. 입법과정과 의견 대립 

1) 입법과정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형외과 사망 사건으로 급하게 입법이 추진된 느낌

이지만 실제로는 CCTV 관련 조항이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7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경과했

다. CCTV 설치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

정 법률안’은 권대희 사건(2016년 9월)보다 앞선 

2015년 19대 국회 기간 최동익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최초 

법안은 수술과 관련된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을 보

호할 목적으로 수술 전 환자 측의 동의하에 촬영

하고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무면허 수술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

하였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신마취 수술을 대상

으로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촬영

하도록 하였다.6) 이후 20대 국회의 안규백 의원

의 개정안이 있었는데 성남의 대형병원에서 발생

한 신생아 낙상사고와 의료진의 은폐를 개정안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CCTV 설

치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음

을 근거로 삼았다.7)

21대 국회에서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안규백 의원이 다

시 발의한 개정안은 촬영과 녹음을 모두 가능하

게 했고 저장된 영상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분명

히 하였다.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은 수술실 내 폐

6)	 최동익의원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1913568(2015.	1.	7.)[임기만료폐기].	1-6.	수술	장면	촬영을	최초로	제시한	법률이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한	후	많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7)	 안규백의원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020543(2019.	5.	21.)[임기만료폐기].	1-6.	이	법안에	근거로	제시된	신생아	낙상	및	

은폐	사건의	예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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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의료법

에 삽입하였으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을 처음 제

기하였다. 또한 환자·보호자의 요구로 촬영하는 

경우 의료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8) 세 의원이 

각기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

장이 제안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

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9)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

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삽입하였고, 

촬영 시 녹음은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CCTV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안 통과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조정되었다[3,4]. 의료법 개정

안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21년 8월 25일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8월 31일 결국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되었다. 

2) 의료계의 충격과 의협의 대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CCTV 의무화 법

안이 발의되자 사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응할 여유도 없이 우선 법안 저지를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CCTV 의무화 법안

의 통과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더하여 의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이 전체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반면 CCTV 의무화

는 외과의사에 한정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극단적

인 불신이 영상감시의 요구로 나타난 사건이기 때

문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은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수

치로 반증하고 있으며 사회가 의사들에게 보다 엄

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형벌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규범적 감시

를 확대한 조치라면 CCTV 법안은 카메라 장비를 

이용한 직접적, 일상적 감시라는 면에서 근로 현

장의 직접적인 압박이다. 향후 외래, 병실, 중환자

실 및 각종 검사실 등 병원의 다른 공간으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은 정책연구 

등을 바탕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다양

한 논리의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여러 대안을 제

시하였다. 의료를 둘러싼 이전의 다른 갈등 상황

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협의 주장은 독백에 가까워

서 국민은 의사나 의협의 말에 누구도 귀 기울이

지 않았다. 의사들의 주장에 여론이 반응하지 않

으니 정치권 역시 크게 관심을 주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의 주장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수의 정치인에게만 전달되다 보니 의회 내 반

대 여론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대

중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에 기초한 징벌적 입법이며 정치적 포퓰리즘, 법 

만능주의 등의 용어를 동원해 법안을 발의한 정

8)	 김남국의원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102382(2020.	7.	24.)[대안반영폐기].	1-8.	

	 안규백의원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102615(2020.	7.	31.)[대안반영폐기].	1-13.

	 신현영의원대표발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106456(2020.	12.	15.)[대안반영폐기].	1-8.	

	 김남국	의원의	안과	안규백	의원의	안은	시기적으로	연이어	발의되었고,	신현영	의원의	안은	다소	시간을	두어	발의되었으며	위	두	

법안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눈에	띈다.	안규백	의원의	안에서	가능하도록	한	녹음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최종	삭제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9)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12206(2021.	8.	25.)[원안가결].	1-19.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김민석	의원.	

통상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제목	뒤	괄호	안에	‘(ㅇㅇㅇ의원대표발의)’를	삽입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정	제안된	안은	괄호	안에	

‘(대안)’이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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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5,6,7]. 하지만 정

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

는 행위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

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특히 가장 고

비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과정에서는 여

야 합의를 바탕으로 하였다.10) 법안이 통과되는 

2021년 시점은 ‘의사 증원과 관련된 파업’으로 의

사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특히 나쁜 시기였다. 

COVID-19 대유행이 한창이던 때로 의료진들은 

코로나 방역의 영웅으로 칭송되며 실로 오랜만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유행 

중 벌어진 파업으로 의사들은 국민의 눈에 이전

의 이기적 이익 집단으로 회귀했다.11) 이러한 상

황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일부 정치권도 반대 

의사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다.

3)  경합하는 가치에 대한 법적 판단: ‘감시와 

인권’ 

법률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12)을 충족하기 위

해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는 여전히 논

란거리지만 시민사회가 수용할 만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되는 헌법

상의 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중

요한 인권 문제이지만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 과

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는 못하였다. 환자

의 안전과 인권을 비교하여 어느 곳에 더 무게를 

싣는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합의점을 찾기 어

렵기 때문이다. 유사한 가치들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정에서 

먼저 논의되었으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이

후 제기된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쳤다[8]. 헌법재판소 결론의 요지는 어린이집 

CCTV 강제 설치가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일부 제

한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의 안전이라는 공

익이 우선시되며 CCTV 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으

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

는 경우 유사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

여진다[9]. 이 두 법안은 CCTV 설치를 법으로 강

제하는, 드물지만 유사한 경우이다. 양 법안은 ‘감

시에 의한 약자의 보호와 인권’이라는 두 가지 가

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와 의료진의 인

권보다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와 환자의 보호가 우

선되는 상황이라 판단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이후의 헌법소원 과정에서 두 가치에 대한 사회

적, 법적 판단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10)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희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었다.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8월	31일의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의원들의	관심사였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299/재석183/	

찬성135/반대24/기권24으로	별	논란	없이	통과되었다.	①	중앙일보.	‘수술실	CCTV’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	의협	“헌법소원	불사”.	

2021.	8.	23.	②	청년의사.	이준석	대표	‘수술실	CCTV	설치	신중론’에도	웃지	못하는	의협.	2021.	6.	16.				

11)	 증원과	관련된	의사들의	파업은	2020년	8월	21일에	시작하여	9월	4일	의사	증원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며	일단락됐다.	파업	중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격한	요구들이	등장했다.	이	파업으로	의사들	

내부에서도	세대	간,	직능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의협의	정체성과	리더십에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한국일보.	“괴물	된	의사들	처벌해	

달라”	…	의료	파업에	뿔난	국민.	2020.	9.	1.	

12)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려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違憲)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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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부록 3>.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본권 침해에도 불구하

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현대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측면이 크다. 사회적 담론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 혹은 ‘격발사

건(triggering event)’ 발생과 여러 우호적인 상황

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

우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2015)’이, 의료법 개

정안의 경우 ‘故 권대희 사망사건(2016)’이 초점사

건으로 작용했고 법안 통과 당시 이에 대한 우호

적인 국민 정서가 형성되었다.13) 의료법 개정의 

경우 한 가지 단일 사건에 의해 촉발되기보다는 

앞서 <부록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슷한 시

기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중 권대희 사건이 언론의 보도량으로 

판단하건대 사회적 여론을 제도화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14) 의회 입법과정에

서 차이점은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입법부가 미온

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의견 피력으

로 입법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의료법 개정안의 경

우 입법부 주도로 추진된 면이 있다.15) 어린이집 

CCTV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TV로 추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폐쇄회로 TV로 결정되었고 수술실의 경우는 영상

의 성격상 처음부터 CCTV로 논의되었다. 수술실 

영상과 어린이집의 영상은 유출 시 환자와 어린이

에 대한 인권의 침해 정도가 매우 다른 면이 있어 

영상의 저장과 관리상 수술실의 경우가 보다 중요

하다고 판단된다. 

영상의 의무 보관기간이 어린이집의 경우 60일 

수술실의 경우 30일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영상의 

데이터 용량과 영상 유출 시의 위험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술실은 어린이집의 경우와 

달리 법안 통과 후 CCTV 설치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이 역시 수술실 영상의 저장과 

관리가 예민한 사항이므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

부사항을 세밀히 규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4)  응급실 CCTV와 의사들의 모순 - ‘환자의 안

전 대 의료진의 안전’

의사들은 진료권이 존중받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의사

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진료권 자체

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이미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의 CCTV와의 비교 

논리는 결정적으로 의사들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

을 보여주었다. 폭력으로부터의 의료인 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응급실 CCTV 설치의 경우 의사 대

부분이 찬성하였다. 그 외에도 2018년 정신과 외

13)	 논문에	의하면	우호적인	국민	정서는	입법과정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	표결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	여론을	고려한	투표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영유아보육법과	의료법	

개정의	경우에도	같은	양상이	재현되었다.	김석우·전용주.	담론	충돌,	제도변화,	그리고	국회의원	표결	분석: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쟁점을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2017;7(1):87-107.	

14)	 2022년	6월	시점에서	‘권대희	사건’을	검색어로	Google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할	경우	3,850건이	보도되는데	단일	환자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나타낸다.	

15)	 인천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도	4살	권모양이	33세	보육교사	양모씨에게	학대받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파장이	컸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	조치	등을	논하던	중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입법	논의가	촉진되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행보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국민일보.	

박	대통령,	이번엔	어린이집	방문	‘CCTV’는	일시적	필요.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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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벌어진 의사 피살 사건16)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어서 보안

장치의 설치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

다. 하지만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는 설치를 주장

하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외면하는 의사

들의 이중적 태도에 언론과 대중은 이의를 제기

하였고 이후 의사들의 반대 주장을 더욱 어렵게 

했다.17)   

2. 대립 담론과 윤리적 논란

1) 의협의 반대와 명분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정책현안분

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수술실 CCTV 반대 이유

를 내놓았다. 1) 환자의 진료 정보 유출 우려, 2)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프라이

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3) 위축 진료로 

인한 의료질 하락 및 소극 진료 초래, 4) 의료분쟁 

확대 소지, 5) 전공의 교육 차질로 인한 의학발전 

저해, 6)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음, 7) 비용, 관

리 어려움에 비해 상응하는 효과 적음.

그리고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여

론이 강해지자 입법 과정에서 다음의 조치를 대

안으로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1)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인 고발 조치, 2) 

윤리교육 강화, 3)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

하여 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 4) 전문가평가제 활

성화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이다[5]. 이러한 의

협의 제안에 시민단체는 이전에도 비슷한 조치들

이 제시되었으나 효과가 불투명하며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료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

하는데 미흡한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

다[10]. 의협의 반대 이유 중 일부는 법안 저지를 

위해 명분상 제시된 것으로 보이고 설득력도 약하

지만 ‘안전을 위한 감시와 인권의 충돌’ 문제는 명

쾌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주제들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반대의 논거로 제시되지 않았

지만, 한국 의료의 특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사항

들이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추려 살펴보고자 한

다. 1) 절개에서 봉합까지(skin to skin): 대리수술

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 2) 불완전한 의료의 

한계와 노출 - 의료의 불완벽성(imperfection of  
medicine)과 인간의 불완전성(human fallibility), 
3) 저수가와 수술실 안전의 수준, 4) 징벌적 감시

와 감시 대상의 설정, 5) 누가 마취를 하는가? - 

대리마취의 문제 등이다.       

2) 대립되는 인권 담론

a. 노동감시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감시는 현대사회의 주요 논쟁 대상이다. 제레미 

벤덤(Jeremy Bentham)에 의해 소개되어 알려진 

‘파놉티콘(Panopticon)’으로 상징되기도 하며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사회통제의 주요 수단으

로 감시체계의 원리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근대 이전에는 주로 통제의 목적으로 국가 혹

은 권력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근대사회로 진입하

16)	 2018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

17)	 응급실과	수술실	감시의	모순은	이미	2019년	성형외과	수술실의	생일파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2021년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을	때	논의되었다.	의사들은	응급실과	수술실의	인권침해는	다르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쳤으나	환자	보호와	의사	보호에	

대한	의사들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①	YTN.	병원	CCTV,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	2019.	7.	1.	②	SBS뉴스.	병원	

CCTV,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된다.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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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민 자유의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감시와 인

권 사이의 충돌이 잦아지게 된다. 이후 현대사회

로 진행하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의 핵심적인 책무로 인식되면서 감시는 일정한 범

위 안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었고 감시의 목적이 

통제에서 시민의 보호로 옮겨 감에 따라 범위와 

방법도 변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감시와 인권’

의 대립이 ‘시민 자유의 요구와 시민 안전의 보호’ 

사이의 충돌로 변모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충돌하

는 두 가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을 자주 맞닥뜨리게 되었다. 

감시의 방법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과학

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가 한층 정교해지고 있

다.18) 과거 사람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던 인적 감

시는 대부분이 기술감시(high technology surveil-
lance)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CCTV, 네트

워크 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전자신분증, GPS 

위치추적장치, 이메일과 메신저, 스마트폰 등 일

상의 도구들이 모두 감시에 사용될 수 있다[11]. 
노동감시는 사유재산 제도에 기반하여 사업자

의 경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영유아보육시

설, 노인요양기관, 수술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

비스업에서의 감시는 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

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며 제조업에서의 감시

와는 목적을 달리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카메

라를 감시운영자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노동감시

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시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

로 수술실 CCTV가 의료진으로 하여금 업무를 근

면히 수행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동감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

공장소나 노동현장의 감시장치와는 인권과 감시 

담론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수

술실 CCTV를 반대하는 논리로 제조업 노동감시

에서의 인권침해 담론을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동감시에 대한 경계심이 노동계의 관심

과 주의를 끌 수는 있으나 잘못 차용된 논리는 사

회의 합의를 끌어내고 접점을 찾는데 오히려 장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보육, 의료 서비스

업에서의 감시와 산업 현장의 노동감시는 다른 차

원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간

섭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5조에 근거

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를 영위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

는 자유’를 말하는데 크게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두 가지 권리를 담고 있다. 직업수행

의 자유를 침범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

정하는 기준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가이

다. 독일 연방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 침범 사례

의 합법성을 보다 정교히 판단하기 위해 ‘삼단계 

기준’이라는 단계이론을 적용하기도 한다. 우리 헌

법재판소의 경우 일부 삼단계 기준을 차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2].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그 법안이 공익을 목적

으로 하고 수단이 정당하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으면 합헌이라 판단한다. 과잉금지의 원

칙에 따라 합법임을 유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에 대한 헌법소원의 사례를 보아 의료법 개정안 

역시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수단이 부적절하

18)	 근대	이후	대중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으로	상징되는	‘파놉티콘’의	개념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인적감시에서	기술감시로,	

국가주도에서	사회감시체제로,	불법적	감시에서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감시로	변화하고	있다.	김강현.	인권과	감시의	정책	딜레마와	

제도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담론.	입법과	정책	2021;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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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b. 프라이버시 침해

수술실의 CCTV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

게 침범하는가? 이 문제는 수술실 감시를 둘러싼 

인권 담론 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하고 합의점을 찾

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선 프라이버시라는 권리가 

매우 복잡하고 우리 생활에서 통신기술이 차지하

는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어감에 따라 개인 영역의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개인이 자기 정보를 스

스로 통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개념은 시대마다, 사회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따라 발전되었다기보

다는 그때그때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며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대에 따라 다른 가치를 담고 있

으므로 프라이버시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도 마땅치 않으며,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13]. 가
장 널리 받아들여진 정의는 “프라이버시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

보를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인, 단체의 권

리”이다. 이는 특히 개인정보의 유통 문제가 심각

한 현시대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14]. 프라이버시 

담론에서는 우선 공간의 문제가 중요하다. 초창

기 프라이버시 개념은 공간을 기준으로 사적 영역

(privatheit)과 공적 영역(öffentlichkeit)을 경계로 

설정하였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등장은 이

런 공간적 경계를 무너뜨려 장소를 경계로 프라이

버시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적 영역의 

의미는 장소를 넘어 신체적, 공간적, 사회적 커뮤

니케이션 연결 등으로 확대되어 가정 등 사적 장

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거리와 같은 공적 장소에서

도 개인의 사적 영역은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한

국 사회에서 근로 현장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

지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

고 합의를 시도한 경험이 적다[15]. 프라이버시 침

해에 대한 저항감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이 역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외국

의 담론을 단순히 차용하여서는 안된다. 그 예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효

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은 그다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이 

숨기고 잘못한 게 없으면 동선추적이 왜 불편하겠

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해 사생활 침해 문제

에 대한 동시대 한국인의 인식이 유럽의 그것과는 

조금 다름을 느끼게 한다.19) 한국인이 팬데믹 상

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사회의 안전을 우

선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20)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의 입법과 헌법소원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

제가 검토되었다. 어린이집과 수술실의 CCTV는 

어린이나 마취상태의 환자 등 취약한 상태의 이용

19)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CCTV,	스마트폰,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파악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이동감시가	이루어졌고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감시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뉴시스.	코로나19	타고	‘빅브라더’	재림	…	디지털	개인	감시	논란	가열.	2020.	3.	24.	

20)	 “Early	in	the	pandemic,	South	Korea	teamed	up	with	28	different	agencies	to	collect	data	from	phones	and	credit	

cards	of	citizens	to	 identify,	 isolate,	and	treat	 those	 infected	or	exposed.	About	85	percent	of	South	Koreans	

accepted	such	 loss	of	 their	privacy	to	benefit	public	health.”	G.	E.	Pence.	Pandemic	Bioethics.	Ontario,	Canada:	

Broadview	Press;	2021.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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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영상감시를 통해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허락하였다. 하지만 입

법이 완료된 후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세밀

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서는 수

술실에서 벌어진 사건의 충격으로 CCTV의 필요

성은 강하게 부각된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영상감시

를 넘어서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기술감시의 영

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라

이버시 문제는 인권 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c.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

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 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21) 헌재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는 주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

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내

재된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

아가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

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22) 이를 근거로 의협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동의만으로 의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의2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면 

CCTV에 의한 감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자체의 효

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서 보육자의 동의없이 촬영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예에서 보듯이 같은 법리로 합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16].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내려지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제한은 추후 병원

의 외래, 내시경실, 중환자실 등 다른 장소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병원 외 다른 사업장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이라는 공익을 목적

으로 하며 수술실의 일탈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의료진의 직

업수행의 자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일부 제한하고 침범한다. 대립되는 두 가치 사

이에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할 때 우리 사회는 이를 법적 판단에 의지한다. 앞

서 설명한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의 입법과 헌법소

원심판의 결과로 볼 때 법은 수술실 CCTV를 적

법한 수단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3) 영상정보 관리의 한계와 위험성

영상정보의 유출은 앞서 논한 프라이버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히 훼손한다. 역으로 영

상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치명적인 인권 훼

손을 막을 수 있다. 실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작

용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CCTV 의무화 조항인 의료법 제38조

의2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와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

21)	 이는	주민등록법상	개인의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내용이다.	

2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682-683.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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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초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

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맡기고 운영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시행령·시행규

칙에 담길 내용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용역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에 구

체적인 사항이 담기지 않아 하위법령 준비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으로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폐쇄회

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2) 제2항에 따른 촬영

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

적인 기준, 4) 제5항에 따른 열람·제공의 절차, 

5) 제9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의 연장 

사유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그 외에도 내부 관

리계획과 그에 따른 기록 보관과 시설의 출입 관

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17].
수술실 영상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프라이버

시를 침해하며, 특히 노출된 신체 영상이 유출되

고 인터넷을 따라 확산되면 환자의 인격은 심각

하게 훼손된다. 네트워크 세계에서 정보의 통제

는 불가능하며 한국 사회는 심각한 영상 유출 사

건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23) 우선 30일간 저장하

도록 규정된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관리에는 많은 비

용이 요구되는데 규모가 작으나 전신마취를 시행

하는 병원이 비용과 관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8조의2 ①항에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는 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나 추가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관리를 외부 단체나 기업에 

맡기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고려해 볼 사

항이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의료소송과 관련하

여 저장된 영상을 열람하고 법원, 변호법인 등 소

송준비를 위해 영상을 이동할 경우의 보안 문제이

다. 책임의 소재가 우선 분명해야 하며 소송 후 영

상의 삭제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 홍수의 환경에서 환자 영

상의 관리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4) 논의되지 않은 문제들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CCTV 설치 논

의 과정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

어진 것들이 있다. 이 문제들은 인권담론이나 영

상정보의 관리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으며 동시대 한국 의료에 내재 된 미결 과제들

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a.  절개에서 봉합까지(skin to skin): 대리수
술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합의

환자와 보호자는 집도의가 수술의 절개에서 봉

합까지 전 과정을 직접 시행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그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집도

의가 수술의 과정 모두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데 

이는 어느 국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며 수술

23)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던	영상	유출	사건들은	‘n번방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크게	보도되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유	판매되었다.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해지고	산업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유통의	추적이	어렵고	영상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한겨레.	[사설]	‘n번방	사건’의	경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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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과정을 집도의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비효

율적이며 후학(後學)과 전공의 교육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적인 수술과

는 다른 문제이며 동의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전

문의에 의한 대리수술과도 다르다. 집도의가 수술

의 주요 부분을 시행하고, 그 외의 과정은 집도의

의 지도하에 보조의가 시행함으로써 경험 많은 외

과 의사의 피로를 덜고 보다 많은 수술을 수행하

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다. 실제로 보조전

문의24)와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는 병원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지만 이러한 관행을 논의해 본 경험이 우리 사회

에는 없다.25) 

이러한 상태에서 수술실 영상을 통해 전공의나 

보조의가 수술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환자 입장에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소

송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녹화된 영상을 살펴볼 

때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집도의가 받을 

수 있는 수술보조의 범위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먼저 결정

되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리수술 여

부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 필요하다.26)

b.  불완전한 의료의 한계와 노출 - 의료의 
불완벽성(imperfection of medicine)과 인
간의 불완전성(human fallibility)

의학 자체가 완벽한 학문이 아니며 수술 역시 

불완전한 인간의 작업 중 하나이다.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에도 소수의 합병증 발생은 항상 따

라붙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반 대중과 의료진 

사이의 시각차는 작지 않다. 일반 대중들에게 병

원 수술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인 밀실이며 균형 

잡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는 늘 정보약

자(情報弱者)에 해당한다. 수술실 CCTV에 의해 

가려졌던 은밀한 공간이 갑작스럽게 노출될 때 의

료의 완벽성에 대한 시각차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

인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이 염려하는 본질적인 부

분의 하나이다. 의사의 시각에서는 정상적이고 적

절한 조치도 환자의 눈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으

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의료소송에

서 변호인이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환자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수술행위의 약점을 파고들 수

밖에 없다. 많은 의료소송이 의료진에 대한 불신

에서 출발하며 이때 발생한 불신은 실제의 그것보

다 더 많은 오해를 만들어 내곤 한다. 의학 드라

마를 시청하는 것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들여다보

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동시대 의료의 한계와 

24)	 보조전문의는	통상	대학병원에서	집도의인	교수를	돕는	전임의,	임상강사	등	젊은	전문의를	지칭한다.	전임의,	임상강사는	전문의	

면허를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전공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며	경험을	쌓는	과정의	직제인데	특히	외과	분야의	전공의가	

부족해지면서	수술과	진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현재는	외과	분야의	기피	현상으로	전임의,	전공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대체할	인력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병원의	경우는	집도의에	대한	보조	역할을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25)	 미국의	경우	수술실에	입회한	집도의의	지도	감독하에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령수술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집도의의	구체적	감독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Kocher	MS.	Ghost	

surgery: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who	does	the	operation.	J	Bone	Joint	Surg	Am	2002;84-A:148-50.  

26)	개정된	의료법	제38조	제2항	제3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촬영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세부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학병원에서의	대리수술은	전공의보다는	동의받지	않은	전문의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집도의가	받는	도움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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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이다.

수술 중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빈번

히 발생하는데 수술 조작과 관련된 상황(surgical 
event)과 마취와 관련된 상황(anesthesia event)
으로 나눌 수 있다.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

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고 위

기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한다. 하지

만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의료진

의 시도들이 환자 상태를 불안정하게 관리한 불

리한 증거로 오인 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처음

으로 카메라에 노출되는 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지

점이다. 특히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는 카메라 설

치 이후 돌발상황 발생 시의 대응 방식이 나쁜 방

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행동 수칙의 우선이 환

자 안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료소송에서 불

리한 증거로 작동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감시가 처치과정을 왜곡시켜 CCTV 본

래 목적인 환자 안전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 영

상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재판에서 이에 대한 일

관된 판결이 정착되기까지 의료계는 일정 기간 혼

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c. 저수가와 수술실 안전의 수준

한국의 의료환경에서 낮은 의료수가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실제 그렇

기도 하다. 의료계에서 벌어진 여러 비윤리적 사

건에서 의사들은 명백한 도덕적 오류에도 불구하

고 저수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

음을 주장한다. CCTV 설치 이후 수술실에서 발

생하는 과실의 원인으로 저수가가 더 자주 지목되

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들은 수가에 대

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수가체

계로 어느 수준의 수술실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인가?’하는 비용과 기대에 관한 물음이다. 수가가 

낮다고 의료과실이 양해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지

만 과한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 부실한 병원 시스

템과 더불어 저수가는 수술실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열악한 의료환경에 둘러싸여 

궁지에 몰린 외과의들에게 CCTV는 다시 한번 큰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d. 징벌적 감시와 감시 대상의 설정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판례에서 

나타나는 수술실의 비윤리적 사건의 대다수는 공

장식 성형외과병원과 관절-척추 전문병원에서 발

생한다.27) 의사나 병원의 영리 추구 성향이 클수

록 윤리적 원칙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2014년 이

후 수술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굵직한 사건들의 중

심에 이들 병원이 있으며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

뢰를 파괴하고 의료법을 개정하게 만든 주요 요인

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수술실에서의 비행

과 일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우선 이들 병원

의 관리가 중요하다. 논의 과정에서 이들 병원을 

우선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은 의협을 포함한 누구

로부터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특정 영역이 편중된 

일부 회원만을 감시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 부

담스럽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는 성토에는 이러한 불만이 숨어 있다. 개

27)	논문에	소개된	대법원	판례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중	수술의	경우	거의	모든	사건이	개원한	정형외과	수술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시술의	경우	대부분이	미용을	목적으로하는	피부,	성형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	외	수술	후	후속	조치	미흡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공장식	성형외과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으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경우	환자와	간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한다.	김성은·최아름·빅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쟁점과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2021;22(2):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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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의료법상 CCTV 설치는 전신마취를 시행하

는 수술실이 대상인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병

원들은 국소마취 위주로 수술을 재편하여 감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18]. 
대형병원 수술실도 비윤리적 의료행위에서 자유

롭지 못하나 구성원이 다양한 병원일수록 사건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의료진에 유리하게 입을 맞추

는 담합이 일어나기 어렵다. 간호사, 마취의사, 전

공의, 학생 등 다양한 관찰자가 있고 대형병원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일탈행위의 주요 감시자 중 하

나이다. 그럼에도 환자단체의 의견은 이와는 사뭇 

달라 일관되게 대형병원 수술실도 감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의료진에 의해 담합

과 은폐가 일어난 신생아 낙상 사건과 해외에 있

는 의사 명의로 시행된 대리수술 사건이 주로 제

시된다.28) 이 두 사건은 모두 수도권의 대형 대학

병원에서 일어났고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뒤늦게 

밝혀진 특징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대형병원에서 

구성원들의 상호감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환자단체들이 대형병원

에도 CCTV 설치를 주장하는 보다 큰 이유는 수

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형병원에서 많은 

의료소송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 측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의

사 회원 내부에서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비윤

리적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포함

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과

거에 비해 강도 높은 처벌을 원하는 의견에는 소

수의 일탈로 인해 전체 의사들이 받는 사회적 낙

인에 대해 분하고 답답한 심정이 강하게 담겨있

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윤 동기의 유혹에 저

항하며 의료적 양심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많이 있

으며 이들이 이번 사안의 실질적인 피해자임은 분

명하다. 

e. 누가 마취를 하는가? - 대리마취의 문제

실제 CCTV 감시가 시행될 때 오히려 혼란을 

겪는 의사는 수술의가 아니라 마취의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환자가 수술에 

대해 동의할 때 마취의사의 성명을 동의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29) 특히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경우 

마취의 시작과 마무리는 마취의사에 의해서 직접 

수행되지만, 중간 과정은 전공의나 간호사에 의해

서 유지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CCTV 감시가 시

작될 경우 마취의 주요 과정은 반드시 동의한 마

취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과정에서 대리마취로 판정될 수 있다. 마취의 

유지 관리 역시 소송에서 영상이 증거로 채택될 

때 갈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술 중 환자 상태

가 나빠지는 경우 동의 된 마취의사가 어느 수준

으로 입회하고 참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변할 수 있다. 수술 중 환자 상태가 나빠질 때 수

술의사의 심각한 외과적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마취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

우가 많다. 지금처럼 한 명의 마취의가 전공의와 

28)	사전동의	없이	후배	의사에게	3건의	수술을	맡기고	담당교수가	해외학회를	위해	출국한	사건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해	뒤늦게	알려져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개인병원뿐만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일어난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신	수술을	맡은	의사는	2년차	전문의인	소위	‘펠로우’	신분으로	이러한	방식은	대학병원에서	매우	오래전	교육의	

명목하에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이다.	대학병원에서의	다른	사건처럼	내부고발자에	의해	알려지고	해외	출입국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다.	한겨레.	삼성서울병원도	‘의사	바꿔치기’	수술했다.	2016.	7.	22.	

29)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중	②항	3에	의하면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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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수술실을 동시에 관리

하는 방식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관한 규정

과 합의가 필요하다. 

Ⅲ. 결론

연이어 벌어진 수술실의 사건들이 의료계에 대

한 누적된 불신을 수면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보

인다. 입법 당시의 상황은 의사들에게 불리한 여

론과 정서가 두텁게 형성되어 정치적 지원도 기대

하기 어려웠다. 촉발사건과 두터운 여론,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약속이나 한 듯 수술실 감시를 정

당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일련의 과정을 돌아

보면 몇몇 사건에 의해 움직였다기보다는 오랜 기

간 쌓여온 사건들, 국민 정서, 환자단체의 운동이 

입법을 통해 합쳐진 결과였다. 

CCTV 문제를 논하기 전에 환자와 국민께 의사

들이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 이

후에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야 멀어져가는 국

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감시와 인권’에 관한 유사한 담론이 어린이집 

CCTV 설치 과정에서 먼저 논의됐다. 두 장소의 

공통점은 취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서비스업(보

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공간에 설치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수술실은 신체가 그대로 드러난

다는 것이다. 수술실 감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

여 부작용의 종류와 심각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

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마련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는 시기이다. 

카메라의 설치, 녹화, 관리의 적절성이 개인의 인

권과 환자의 안전을 결정하게 된다. 

수술실 CCTV 설치만으로 우리 수술실은 안전

한 곳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음을 모두 알고 

있다. 한국의 의료에는 너무도 복잡하여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거기에 더해 고령화, 신종 전염 질환 등 의료를 둘

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 현재

를 유지하기도 버겁게 느껴진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광장으로 끌고 나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완벽한 의료는 없으며 아직 어느 나라도 해

법을 찾지 못했다. 많은 오해가 구조적 문제에 대

한 외면에서 비롯된다. 의료에 대한 시민의 이해

가 높을수록 의사들의 윤리적 성찰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불신의 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다. 우리 사회 곳곳에 환자들의 안위를 최우선으

로 하는 선량한 의사들이 여전히 건재함을 시민들

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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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료법 제38조의2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	

(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9. 24.] [시행일: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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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건[20]

시기 사례 쟁점 사항

2014년

생일파티 사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수술실	내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건.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케익을	먹고	유방성형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행위	등이	

간호조무사의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됨	

비윤리적	행위,	

사회적	기대	

위배	

2016년

신생아 낙상 및 은폐 사건:	 경기도의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영구적인	뇌손상	발생.	이후	병원,	의사,	간호사가	담합하여	3년간	은폐하던	

중	내부	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사건.	이후	가담자	모두	실형	선고.	

의료사고의	

담합과	은폐

2016년

故 권대희 사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양악수술을	받은	청년이	과다출혈	발생	후	

적절한	관리와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CCTV에	의해	담당의가	수술	도중	

자리를	떠난	일,	환자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화장을	고치는	행위,	

우왕좌왕하는	의료진의	행위	등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다.

공장식	성형과	

대리수술,	

부적절한		

환자관리	

2019년

산부인과 성추행 사건:	대형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한	인턴이	진정상태의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건.	해당	인턴은	병원에서	해임된	이듬해	

타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재취업하여	논란이	됨30)  

성범죄,

성비위	의사의	

면허관리

2021년
척추 전문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일어난	

행정직원,	영업사원에	의한	상습적	대리수술이	영상과	함께	공개된	사건

무자격자	

대리수술

30)	이	사건의	인턴은	간호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반복하여	충격을	준	사건이다.	수련이	취소된	

후에도	다시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져	환자	진료에	부적합한	범죄	의사의	면허관리	문제로	확산되었다.	KBS뉴스.	 [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	…	정직	3개월만?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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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술실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비교

어린이집 CCTV 수술실 CCTV 

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충돌	권리 보육교사	인권	vs	영유아	인권 의료진	인권	vs	환자	인권

공통 일반적	기본권	침해 일반적	기본권	침해

최조	법안발의 17대	우윤군	의원(통합민주당)	2005.	4.	8.
19대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2015.	1.	7.

최초	법안	발의~가결		 10년	 6년	7개월

최초	법안	발의~시행		 10년 8년	7개월(유예기간	2년)

초점사건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2015.	1.	8. 故	권대희	사망사건	2016.	9.	8.

입법안	발의 19대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2015.	2.	4.
21대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0.	7.~12.

법안주도 대통령 국회의원

본회의	가결 2015.	4.	30. 2015.	8.	31.

초점사건~가결		 4개월 5년	4개월

입법안	발의~가결		 3개월 1년	1개월

영상기기	종류 네트워크	TV	→	폐쇄회로TV(CCTV)	 폐쇄회로TV(CCTV)

영상	의무보관 60일 30일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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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sponse to a series of highly unethical incidents in operating rooms in South Korea, a social 
consensus has emerged on the need for surveillance of medical operations. This consensus has 
in turn motivated lawmakers to amend the Medical Service Act to require hospitals and medical 
clinics to install CCTV cameras in their operating rooms. While the rationale for this legislation 
is clear,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law infringes on certain rights and freedoms of medical 
practitioner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the freedom of job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ed to find a proper balance between patient safety 
on the one hand and the rights and freedoms of medical practitioners on the other. Additionally, it 
is argued that the proposed law is in need of greater elaboration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unfair 
harms caused by video leaks and that patient safety cannot be fully protecting without addressing 
certain structural problem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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